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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발전정책

이 수립․집행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고 정확한 지역통계가 필수요건이라

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집행-평가를 거쳐 

다시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전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환류의 전 과정에서 정보가 필요하

며 이를 획득하기 위한 근원으로서의 통계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러나 지역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필요한 통계를 획득할 수 없다면 지역 정책과 계획

에 심각한 결함을 안게 된다. 우리나라의 지역통계는 대부분 행정구역단위의 지방통계이며 

실제 공간적 기능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방통계는 희박하다. 더구나 행정구역 단위의 

통계도 시군구 단위가 주를 이루고 인구수 등 한정된 항목에 한해서만 읍면동 단위의 통계가 

제공되는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역통계는 행정구역통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기능적 통계구역은 없어 지역현황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행하게도 이러한 지역통계의 부재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전기가 통계청에 의해 

마련되었다. 통계청은 2001년 미국의 센서스 블록(census block)개념과 유사한 기초단위구

를 설정하였다. 아래 (그림 1)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행정동과 기초단위구의 차이를 보여준

다. 대구광역시에는 138개의 행정동에 15,690개의 기초단위구가 있어 매우 세밀한 지역자

료를 제공한다.  

기초단위구를 적절히 통합하여 block group, census tract 등과 같은 상위 통계권역을 

창출할 수 있고, 여기에 통근, 정보교환, 물품이동 등과 같은 보완적 자료를 적용하면 

Metropolitan Area(MA), CMSA 등과 같은 공간상호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기능적 권역에 

해당하는 유용한 통계단위를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미 작성된 소지역 통계단위인 기초단위구와 집계구 자료로서 대표적인 지역

통계인 대도시권역통계는 물론 행정구역내 소규모 권역설정에 유용함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

한 몇가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필요한 지역통계가 빠른 시일내 작성․공개되어 

기초단위구 및 집계구 자료의 활용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동시에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를 기대한다.   



제10회 지역발전포럼 / 대도시권 설정과 통계지원체제 정립방향

- 14 -

신당동

이곡동
장기동

두류1동
두류2동

성당1동

두류3동

죽전동

감삼동

성당2동

본리동

월성2동
월성1동

진천동

도원동

상인3동

송현1동상인1동

송현2동

본동

기초단위구
행정동

1000 0 1000 M

<그림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행정동과 기초단위구

-출처: 통계청, 기초단위구 현지 확인지침서, 2003

Ⅱ. 기능적 지역개념에 의한 지역통계

1. 행정구역 통계의 한계

일반적으로 통계가 발표되는 공간적 단위는 행정구역이다. 행정구역 단위로 통계가 발표

되면 행정 및 정책의 단위와 일치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구

역에 맞춘 통계는 행정구역과 상이한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통계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행정구역 단위 통계의 대표적인 문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행정구역은 근본적으로 구역내 동질성을 가정하는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이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시확장, 토지개발, 인구이동 등에 의해 첫째,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발표단위는 같아도 실제 행정구역이 다르므로 통계적 일관성을 유지하

기 어려워지고 둘째, 동질성이 이웃 행정구역으로 확산되거나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높아지

는 경우 하나의 행정구역으로는 지역전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또 도시계획 및 

개발에 따라 어떤 지역의 특성이 크게 바뀌었지만 행정구역 전체로 볼때는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예: 농림지가 주택지, 상업용지, 혹은 공업용지로 변경될 경우) 행정구

역만으로는 해당지역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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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능적 통계구역이 설정되며 이것은 주로 행정구역을 

보조하는 2차적 지리적 범주(A Second Geographic Category)로서 자료를 제작하게 된다. 

통계자료 사용자들은 통계가 발표되는 지리적 단위의 규모(Size), 구성(Composition), 그리

고 구역(Boundaries)에 민감하며 또 이를 기준으로 지역을 분석한다. 따라서 통계제공자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통계적 권역을 설정하게 된다. 통계적 권역(단위)은 명령

이나 법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의 의해 설정된다. 이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은 지역획

정의 원칙에 의거하게 된다. 

2. 지역획정의 원칙

지역을 획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기준은 동질성의 원칙과 기능적 

통합성의 원칙이다. 이중 동질성의 원칙은 한 도시나 지역의 내부를 분할할 때 유용하며 

기능결합의 원칙은 상호관련성에 초점을 둠으로 여러 지역들로 구성된 곳에 상호간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1) 동질성의 원칙(The Homogeneity Principle)

동질성의 원칙이란 지표공간상 구성요소의 균등성 혹은 동질성에 의해 일정 범위의 지리

적 공간단위를 도출할 수 있게 해 주는 분석의 틀이다. 대표적인 지표로서는 생산구조, 

소비패턴, 노동력의 직업별 분포, 자연자원 편재상태, 지형지세, 기후, 사회적 태도, 일인당 

소득수준, 경기변동 관계, 정치적 태도 등이 포함된다. 널스(Nourse)는 이에 더하여 인구밀

도, 소득, 인구구성, 사망, 출생, 주산업에서의 고용비, 생활수준, 교통, 통신, 보건, 역사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이러한 동질지역은 범위, 특성 등으로 고려하여 여러 단계로 나눠지기

도 한다. 

2) 기능결합의 원칙(The Functional Integration Principle)

기능결합의 원칙은 동일한 중심결절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차드슨(Richardson)은 동일지표의 빈도나 밀도의 유사한 

수준에 따라 지역을 획정하는 것은 동질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지역내 이질적인 성분이나 

지표들의 상호의존성 및 기능연계라든가 활동의 집적에 의한 중심결절의 계층성을 확인하여 

지역을 획정하는 것은 기능결합의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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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결합의 원칙에 의한 지역구분은 미국의 MA(Metropolitan Area)이다. 한편 해거트

(Haggett)는 결절지역(Nodal Region)의 공간구조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 움직임(Movement)

  - 조직과 움직임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Networks)

  - 네트워크내에서 상호작용과 활동을 집적시키는 결절(Nodes)

  - 결절의 크기와 분화되어 나타나는 계층(Hierarchy)

  - 이상 네 가지 성분의 밀도에 의해 파악되는 지표면(Surfaces)

이상과 같은 지역획정상의 두 가지 기준의 차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통계권역을 

설정할 경우 행정구역의 설정, 도시와 농촌의 경계구분 등과 같은 경우는 동질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생활권, 대도시권,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기능결합의 원칙이 적용된다

고 할 수 있다. 

3. 지역획정의 사례

기능결합의 원칙에 따른 대표적인 예로서 대도시권 설정기준을 들 수 있다. 중심도시를 

포함하는 대도시권의 설정기준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점이다. 대도시 설정기준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① 중심도시의 

인구규모, 주야간 인구비, 인구 및 고용밀도 등의 도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그리고  

② 주변부지역의 2, 3차 부문의 취업구성비, 중심도시로의 유출입 취업 및 통근비 등 소위 

중심도시이용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1)

한편 대도시지역의 범역을 통계적 관점에서 설정할 경우는 ① 중심도시기능의 주변지역

과의 연계성, ② 통근, 통학 등의 활동 및 일상적 통행가능성 여부, ③ 구매, 위락 및 문화시설 

등 도시서비스 이용상태, 그리고 ④ 신문구독, 텔레비전 시청 등의 정보이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도시권의 설정은 각국이 처한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도시행정체계 등에 

의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어떠한 

권역을 사용하는가를 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

1) 김인, 권용우, [수도권지역연구- 공간인식과 대응정책-], 서울대출판부, 1988,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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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대도시지역(MA)

1910년 미국의 센서스에서는 행정개념상 대도시와 대도시에 연계된 교외지역을 합쳐 

한 단위의 자료조사지역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대도시지역이라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1950년 

표준대도시지역으로 변화되었고, 1960년에는 표준대도시통계지역(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으로 바뀌었다. 당시의 SMSA의 수는 219개였다. 1990년도 센서스이후에는 

SMSA를 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로, 다시 2000년도 이후는 MA(Metropolitan 

Area)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미국 통계국이 정의한 MA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인구 50,000명이상의 도시가 최소한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도시화된 지역의 총 인구는 100,000명(뉴잉글랜드 지방은 75,000명)이상 이어야 한다.

③ MA는 중심도시와 그 주변지역 카운티(Counties)를 포함하지만 카운티는 적어도 50%

이상 도시화되어야 한다. 

미국 센서스국은 MA이외에도 CMSA(Consolidate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PMSA(Primary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등을 설정하고 이 단위로 각종 통계를 

생산․발표하고 있다.

2) 영국의 표준대도시근로권(SMLA)

영국에는 표준대도시근로권(Standard Metropolitan Labour Areas)을 설정하고 있다. 

표준대도시근로권이란 중심도시의 노동집약지와 주변지역의 노동집수한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SMLA의 설정공간단위는 지방자치구역을 중심으로 한다. SMLA의 중심도시의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중심도시의 고용밀도 2.12/ha 이상

② 중심도시의 고용규모 20,000명 이상, 

③ 중심도시를 구성하는 자치구들이 지리적으로 연접할 것 등이다. 

그리고 주변부에 해당하는 자치구가 권역에 포함되려면 

① 자치구 취업 인구의 15%이상이 중심도시에 취업하거나, 

② 이들 자치구들이 상호 연접 또는 중심도시에 연접하여야 한다. SMLA를 구성하는 

핵심부와 주변부의 상주인구를 합하여 70,000명 이상이어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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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도시노동지역(MLA; Metropolitan Labour Area)이라는 개념도 있다. 이 개념

은 대도시 주변의 인접지역(예) 카운티 등)에서 적어도 5%이상의 노동력을 대도시지역으로 

내보내고 있음을 확인한 베리(B. Berry)에 의해 도입되었다.3) 대도시노동지역은 일상도시

생활권개념을 담고 있다.

3) 일본의 기능적 도시권(FUR)

일본에서도 영미국가와 비슷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기능적 도시권’으로 부르고 

있다. 1970년부터 적용된 기능적 도시권 설정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심도시 인구가 10만명 이상, 

② 주야간 인구비가 1 이상, 

③ 비농가가구비중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현청(縣聽)소재지가 기능적 도시권의 중심도시로 지정된다. 한편 기능적 도시권에 포함

되는 주변지역(市,町,村)은 

① 비농업가구비가 75%이상, 

② 중심도시로의 통근자수가 500명 이상,  

③ 취업인구 중 중심도시로의 통근율이 5%이상이어야 한다.4)

4. 기능적 지역개념의 대도시권역 통계의 필요성  

도시의 광역화가 전 국토에 걸쳐 활성화되면서 많은 도시들이 주변의 교외지역, 농촌지

역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도농통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김천을 비롯한 35여개의 도농통합시가 존재한다. 도농통합시 생성 목적은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생활수준차이 격차와 상호 의존적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도농

통합시의 생활권 중심의 개발계획은 문자 그대로 중심지와 배후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지역특성, 부존자원, 개발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개발효과가 상호간에 파급될 수 있는 계

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시, 군 계획에 있어서는 객관적 근거나 자료에 의한 

2) 김인, 권용우, [수도권지역연구 -공간인시과 대응정책-], 서울대출판부, 1988, p.16.

3) B. J. L. Berry, P. G. Goheen and H. Goldstein, Metropolitan Area Definition: A 

Reevaluation of Concept and Statistical Practice, Washington DC, US Bureau of the 

Census, 1969.

4) 山鹿誠次, [日本의 大都市], 東京, 大明堂, 昭和 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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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 분석 없이 자의적으로 권역을 구분, 설정하여 계획과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광역도시권에서 중심도시가 교외, 농촌지역인 주변지역으로 경제적, 행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어디까지 그 도시권에 포함하는가는 광역도시계획 및 지역계획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떤 대도시의 공간적 영향권역을 알 수 있는 통계단위가 없다. 사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교통조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생활권이 넓어지고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여 정책 및 계획이 광역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

하거나 현황을 나타내는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대도시권역에 대한 정책과 계획에 관한 논의는 있으나 권역의 범위가 모호하고 

권역별 통계자료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권역별 자료의 수집과 분석,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이 어려운 상태이다.  

한편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을 의미하고 수도권을 대상으로한 모든 

정책(특히 성장억제정책)은 이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됨. 이 경우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도 억제의 대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도권이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이 아님을 보여주는 통계단위의 창출도 요구된다. 이것은 

나아가 광역시 혹은 도농통합시와 같은 경우 도시화지역과 농어촌지역을 구분하는 통계단위

의 필요성도 시사하는 것이다.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구광역시는 

경북지역의 중심지로서 주변의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청도군, 창녕군(경

남) 등의 지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북에 살면서 대구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 대구

에 살면서 경북지역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 등이 얽혀 살면서 지역의 많은 일자리(주민)가 

다른 시군구의 주민(일자리)를 차지하는 교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구권역이라 함은 이

러한 기능적 상관관계가 밀접한 지역들을 통들어 지칭하지만 공식적인 개념이 아닐 뿐 아니

라 권역의 기준도 행정구역(시, 군)으로 하여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 경우는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권역을 구분하여 이 권역별 필요한 통계를 생산․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여러 개의 지방정부가 포함되는 광역권역의 설정 및 통계발표 단위의 결정은 

한 지방정부 단독으로 처리 불가능하므로 국가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도시권

역과같은 광역권역의 설정 및 통계발표는 새로운 통계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성된 기초단위구 (census block)와 집계구(census tract) 단위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측면에서도 큰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계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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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통계자료(최소한 대도시권)를 공개하거나 발표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매우 높

다.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들여 생산된 자료의 활용 폭을 대폭 넓히는 

방안이기도 하다.  

5. 소지역통계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읍, 면, 동은 현재 통계발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센서스트랙의 인구기준이 2,500-8,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읍(인구 20,000이상)과 

대도시의 행정동은 지역특성을 구분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소지역 통계도 

대도시권역과 같은 거시적 권역통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자료를 창출하지 않고도 기존의 

기초단위구 (census block)와 집계구(census tract) 자료를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이점이 

있다.  

1) 도심과 부도심의 구분

도시공간구조의 파악은 도시활동, 교통, 공간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계획 

및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기본적인 정보가 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도심재개발사업, 도심재

활성화 사업 등과 같이 “도심”이라는 특정권역을 지칭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자. 도심

과 관련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법과 시행령이 제정되고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조세

감면, 용적률 상향조정, 사업비지원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러면 “도심”은 어디

까지인가? 하는 권역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도심에 속하면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도심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도심관련 사업에 부도심도 제도적 

수혜지역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부도심의 식별은 모든 도시에 적용가능한 통일된 기준은 없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파악한다.

① 일자리밀도

② 사무실밀도

③ 지대(지가)

④ 통행발생량

⑤ 주간활동인구밀도

⑥ 소매상수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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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도심을 식별할 때는 행정동과 같은 넓은 구역을 단위로 하지 않고 센서스구역(census 

tract), 분석지구(analysis zone), 교통지구(traffic zone) 등과 같이 도시공간을 다수의 

소단위지역으로 분할하여 지표를 계산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초단위구나 집

계구 자료를 이용하면 된다. 

2) 도농지역의 구분

통합시의 등장과 함께 이슈가 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도농권역의 구분이다. 이 경우는 

동질성에 의한 분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의 경우는 도농 통합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다른 두 가지 성격의 공간이 같은 권역으로 묶여 생기는 문제오서 그 

기준으로 주로 “농업인구비율”과 “인구밀도” 등이다. 도농권역의 구분도 분석단위를 기초행

정구역단위인 읍면동으로 하면 너무 크게 된다. 단순히 면은 농촌이고 동은 도시지역이며 

읍지역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구분은 비현실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도 

최소한 집계구(census tract)이 분석단위가 되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3) 정책대상지역의 선정

도심과 부도심의 권역과 상관없이 도시내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사업, 행정서비스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공간개념이 포함된 사업이 실시된다. 도시재정비특

별법 의 제정 및 실시는 도시내 신도시급 개발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때 도시내 복수의 행정구

역을 사업구역에 속하게 만든다. 사업지역에 포함시킬 동질지역을 설정하는데는 소지역 

단위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반면 주거빈곤계층의 분포를 파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

시하고자 하면 행정동은 주거빈곤가구의 분포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는 행정동 보다 작은 단위의 분석이 필요하다. 

Ⅲ. 지역통계의 활용사례: 소지역 통계를 중심으로

본 장은 지역통계를 활용하면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는지 분석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대도시권역 사례보다는 소지역 단위의 통계를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정

책에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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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복지분야 : 주거빈곤가구의 공간적 분포 분석

지역주민의 주거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주거상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거

복지정책의 대상가구를 주거빈곤가구라고 규정한다면 그들의 수는 얼마이며 또 어떤 곳에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예산과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주거빈곤가

구는 방수기준 주거빈곤과 시설기준 주거빈곤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2-1)와 (그림 2-2)는 

대구광역시 행정동별 주거빈곤가구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분석단위가 행정

동이기 때문에 행정동내의 구체적인 주거빈곤가구의 파악이 곤란하다. (그림 2-3)은 대구광

역시 서구 비산동 일대를 기초단위구 기준으로 가상의 자료를 입력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2-3)은 행정동 기준과 다르게 주거빈곤가구의 구체적인 위치(집중지역)와 빈곤가구의 인구

규모 및 가구규모, 사업대상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의 면적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5 0 5 Km

4차순환도로
3차순환도로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그림 2-1> 대구시 동별 주거빈곤가구의 공간적 분포: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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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5 Km

4차순환도로
3차순환도로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그림 2-2> 대구시 동별 주거빈곤가구의 공간적 분포: 방수기준  

0-10%
11%-30%
11%-30%
31%-50%
51% 이상

행정동

기초단위구별
주거빈곤가구

200 0 200 400 600Meters

<그림 2-3>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일대의 시설주거빈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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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정비사업 : 도시재정비특별법에 의한 사업지구 분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

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을 감안하면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주택의 

공급에 초점을 두고 부수적으로 주거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형태라면 도촉법은 

주거환경을 꾸러미로 공급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래의 (그람 3)은 

대구광역시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

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표시한 것이다. 도촉법이 

적용될 사업지구의 범위, 면적, 대상지역내 인구 및 가구수 등은 기초단위구 자료를 활용하

면 매우 용이하게 파악된다.

<그림 3> 대구광역시 정비예정구역

이 분석에 사용한 자료중 공간자료는 기초단위구의 구역자료, 1/25,000 수치지형도, 

환경규제지역(환경부), 중분류토지피복지도, 대구도시관리계획총괄도 등이고, 속성자료는 

기초단위구의 통계자료, 토지관리정보시스템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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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민서비스행정분야 : 주민자치센터의 서비스권 분석

행정기관의 입지는 생활권의 위계에 따라 종류와 규모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생

활권은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의 3단계로 구분하며 주민자치센터는 우체국, 파출소 

등과 함께 소생활권 내, 반경 500m이내에 입지되어야 할 행정기관이다.5) 대구광역시 행정

동은 2000년 기준으로 138개이고 주민자치센터는 대부분 행정동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이며 그 입지는 해당 동주민에게 효율적이

고 공평한 서비스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주민자치센터의 입지는 인구, 도로, 지형, 토지이용 등 여러 조건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중 인구 및 가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행정동을 포인트

(Point Feature)로 표시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반경500m의 버퍼(Buffer)를 설정하

였다.

대구광역시 자치구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500m 밖의 기초단위구수를 살펴보면, 달서구

가 1,321개로 가장 많고 중구가 27개로 가장 적었다. 또 자치구 전체 가구수 중에 500m 

밖의 가구수를 분석한 결과, 달성군이 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남구가 3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본 발표에서는 지면상의 한계로 (그림 4)와 같이 달서구만을 지도로 표시하였다. 주민자

치센터에서 500m 밖의 기초단위구와 가구수를 분석한 결과, 상인1동의 기초단위구가 127개

로 가장 많았고, 성당2동이 2개로 가장 적었다. 

달서구 북쪽의 이곡동과 장기동, 남쪽의 상인1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500m 밖의 기초단

위구수도 많지만 실제 가구수도 대부분 100가구 이상이 살고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행정서

비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행정동에서 500m 밖의 기초단위

구수도 많고 가구수도 많고, 그 지역도 넓게 분포되어 있다면 행정동의 분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소생활권은 근린주구이론에서 근린생활권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근린상가, 근린공원, 

동사무소, 우체국 등의 공동 서비스시설을 공유하는 반경 약 500m 규모로서 주민간의 동질성을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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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행정동

중구
(27, 0.07)*

성내3동(10, 0.18)** 성내2동(13, 0.13) 성내1동(2, 0.03) 대봉1동(2, 0.02)

동구
(874, 0.41)

도평동(59, 1.00) 공산동(88, 0.90) 불로,봉무동(119, 0.86) 효목2동(83, 0.79) 

신암4동(75, 0.61) 안심3,4동(89, 0.57) 안심2동(57, 0.53) 해안동(78, 0.50) 

효목1동(47, 0.37) 신천1,2동(22, 0.34) 방촌동(35, 0.26) 동촌동(31, 0.24) 

안심1동(50, 0.23) 신암5동(14, 0.16) 신암1동(12, 0.10) 신천4동(5, 0.07)

지저동(6, 0.04) 신천3동(4, 0.02) 

서구
(386, 0.37)

내당4동(93, 0.89) 비산7동(57, 0.72) 상중이동(153, 0.65) 평리6동(39, 0.38) 

평리3동(19, 0.12) 비산1동(10, 0.11) 비산4동(7, 0.06) 평리5동(4, 0.04) 

평리2동(3, 0.03) 내당1동(1, 0.00)

남구
(339, 0.30)

대명10동(47, 0.71) 대명2,8동(118, 0.70) 대명1동(30, 0.39) 봉덕2동(37, 0.38) 

봉덕3동(38, 0.38) 봉덕1동(20, 0.26) 대명9동(17, 0.16) 대명5동(10, 0.13) 

대명4동(11, 0.11) 대명11동(10, 0.09) 대명3,7동(1, 0.01)

북구
(1032, 0.57)

산격2동(96,1.00) 칠곡2동(64, 0.87) 칠곡1동(147, 0.79) 칠곡3동(157, 0.78)

태전동(80, 0.76) 복현2동(147, 0.72) 관음동(72, 0.66) 산격4동(65, 0.64) 

침산3동(31, 0.56) 검단동(16, 0.48) 산격1동(31, 0.38) 노원3동(56, 0.37) 

무태조야동(7, 0.17) 침산1동(22, 0.16) 산격3동(14, 0.15) 노원1,2동(9, 0.15)

칠성동(6, 0.11) 대현1동(10, 0.08) 고성동(2, 0.01) 

수성구
(995, 0.36)

범어2동(127, 0.98) 범어4동(104, 0.83) 만촌3동(65, 0.71) 황금2동(64, 0.63) 

고산3동(62, 0.63) 파동(91, 0.53) 고산1동(68, 0.53) 황금1동(54, 0.51) 

범어1동(55, 0.44) 만촌2동(38, 0.39) 범어3동(38, 0.36) 고산2동(46, 0.33) 

지산1동(48, 0.23) 범물1동(14, 0.23) 만촌1동(18, 0.20) 상동(31, 0.19) 

<표-1>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접근성-대구광역시 구별, 동별 

0
50가구미만
50-100가구미만
100-200가구미만
200가구이상

500m 바깥쪽  지역가구수

500m 안쪽지역

#S
Buffer 500m
동사무소

#S
#S

#S

#S#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1 0 1 Km

<그림 4>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초단위구 기준 행정서비스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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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행정동

중동(24, 0.15) 지산2동(21,0.14) 두산동(13, 0.11) 수성1가동(10, 0.10)

범물2동(2, 0.02) 수성2,3가(1, 0.02) 수성4가동(1, 0.00)

달서구
(1321, 0.43)

상인1동(141, 0.99) 두류3동(63, 0.96) 장기동(274, 0.85) 월성1동(37, 0.66) 

이곡동(143, 0.65) 신당동(226, 0.59) 송현2동(59, 0.43) 진천동(77, 0.36) 

도원동(49, 0.32) 본동(25, 0.28) 송현1동(51, 0.27) 본리동(45, 0.26) 

상인2동(38, 0.18) 죽전동(18, 0.16) 감삼동(15, 0.10) 상인3동(7, 0.10) 

두류1동(5, 0.10) 월성2동(39, 0.09) 성당1동(3, 0.04) 두류2동(4, 0.04) 

성당2동(2, 0.02) 

달성군
(698, 0.76)

가창면(59, 1.00) 구지면(31, 0.95) 논공읍(192, 0.92) 하빈면(32, 0.89) 

옥포면(87, 0.83) 다사읍(85, 0.79) 화원읍(147, 0.67) 유가면(17, 0.66) 

현풍면(48, 0.40)

행정구역 행정동

중구

(52, 0.11)*
삼덕동(15, 0.40)

**
 남산3동(16, 0.21) 동인3가동(10, 0.20) 남산4동(5, 0.09) 

남산2동(2, 0.05) 대신동(1, 0.02) 동인1.2.4가(2, 0.02) 성내2동(1, 0.00) 

동구

(478, 0.21)

도평동(41, 0.54) 안심2동(35, 0.42) 불로.봉무(48, 0.38) 신암1동(37, 0.38)

신암5동(43, 0.36) 동촌동(40, 0.30) 안심3.4동(40, 0.28) 해안동(33, 0.23) 

방촌동(34, 0.22) 안심1동(51, 0.20) 효목1동(28, 0.18) 공산동(16, 0.18) 

신천1.2동(14, 0.15) 신천4동(9, 0.07) 신암2동(3, 0.03) 효목2동(1, 0.01)

지저동(2, 0.01) 신암4동(3, 0.01)

서구

(271, 0.71)

비산1동(68, 0.62) 비산7동(42, 0.43) 상중이동(45, 0.28) 비산5동(24, 0.22)

비산2.3동(20, 0.22) 평리4동(24, 0.15) 평리2동(10, 0.14) 내당4동(15, 0.11) 

비산4동(4, 0.10) 내당1동(5, 0.05) 평리6동(5, 0.03) 평리5동(2, 0.03)

내당2.3동(4, 0.03) 평리3동(1, 0.01) 평리1동(2, 0.01) 

남구

(233, 0.16)

대명2.8동(62, 0.42) 대명1동(24, 0.32) 대명4동(45, 0.31) 대명3.7동(22, 0.21)

봉덕2동(12, 0.15) 대명9동(10, 0.14) 대명5동(21, 0.14) 봉덕1동(8, 0.11) 

이천동(11, 0.09) 대명10동(4, 0.06) 봉덕3동(9, 0.05) 대명6동(2, 0.03) 

대명11동(3, 0.03)

<표-2> 버스 서비스 수준분석-대구광역시 구별, 동별

 * (행정구 기초단위구수, 행정구내 500m 밖의 가구수÷행정구 전체 가구수)

** (행정동 기초단위구수, 행정동내 500m 밖의 가구수÷행정동 전체 가구수) 

4. 대중교통서비스 : 버스 서비스권 분석

생활권 계획에서 노약자나 신체장애인이 보행으로 편익시설을 이용하기에 적당한 거리는 

200m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6) 대구광역시의 대중교통(버스) 서비스권을 분석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200m 버퍼를 설정하고 200m 밖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인구분포를 

기초단위구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표-2>는 대구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버스 대중교통 

서비스권을 분석한 결과이다. 

6) 근린생활권 계획에서 편익시설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보행거리는 성인 남자는 400m 이내이고 

여자는 300m 이내, 아동과 노인은 200m 이내로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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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행정동

북구

(391, 0.19)

칠곡2동(58, 0.75) 침산1동(14, 0.40) 무태조야동(13, 0.34) 산격2동(36, 0.32)

칠곡1동(55, 0.29) 태전동(31, 0.26) 노원1.2동(13, 0.26) 산격4동(25, 0.22)

산격1동(24, 0.20) 칠곡3동(37, 0.17) 노원3동(20, 0.16) 복현1동(12, 0.13) 

복현2동(27, 0.12) 산격3동(7, 0.08) 침산2동(3, 0.06) 침산3동(5, 0.04) 

관음동(3, 0.02) 검단동(5, 0.02) 칠성동(2, 0.02) 성동(1, 0.01) 

수성구

(399, 0.15)

고산3동(37, 0.47) 고산2동(56, 0.45) 범어3동(22, 0.29) 범어4동(42, 0.29)

고산1동(38, 0.25) 황금1동(11, 0.22) 범어1동(29, 0.19) 범물2동(20, 0.19) 

지산1동(37, 0.15) 파동(31, 0.13) 황금2동(9, 0.12) 두산동(15, 0.11) 

만촌1동(8, 0.08) 범어2동(8, 0.05) 범물1동(4, 0.05) 지산2동(4, 0.04) 

수성4가동(6, 0.04) 중동(5, 0.03) 상동(3, 0.02) 수성2.3가(3, 0.02)

만촌3동(10, 0.01) 만촌2동(1, 0.00) 

달서구

(489, 0.13)

두류3동(30, 0.52) 진천동(61, 0.30) 월성1동(25 0.22) 감삼동(21, 0.21) 

두류1동(16, 0.21) 월성2동(40, 0.17) 본리동(37, 0.17) 신당동(56, 0.16) 

장기동(69, 0.15) 성당1동(15, 0.14) 송현1동(33, 0.13) 죽전동(14, 0.12) 

두류2동(9, 0.10) 성당2동(7, 0.09) 상인2동(13, 0.06) 본동(8, 0.05) 

상인1동(8, 0.04) 도원동(7, 0.04) 송현2동(5, 0.03) 이곡동(14, 0.02) 

상인3동(1, 0.00) 

달성군

(370, 0.54)

구지면(32, 1.00) 하빈면(36, 1.00) 유가면(24, 1.00) 옥포면(80, 0.80) 

현풍면(52, 0.58) 논공읍(65, 0.30) 다사읍(28, 0.30) 화원읍(44, 0.29) 

가창면(9, 0.21) 

 * (행정구 기초단위구수, 행정구내 200m 밖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행정구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 (행정동 기초단위구수, 행정동내 200m 밖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행정동 전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10명  미만
10-20명  미만
20-30명  미만
30명  이상

200m 안쪽  지역

# 버스  정류장
Buffer 200m

200m 바깥쪽  지역
65세  이상노인인구수

1 0 1 Km

<그림 5>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초단위구 기준 대중교통(버스) 서비스권 분석

<그림 5>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대상으로 버스 대중교통 서비스권을 기초단위구 기준으

로 분석한 결과이다.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버퍼200m를 설정하고 200m 밖의 기초단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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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내고 그 기초단위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를 분석하였다. 두류3동과 

진천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려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걸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송현2동과 이곡동의 경우는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200m 밖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거의 없었다.

Ⅳ. 결론 : 지역통계의 발전을 위한 제언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책자. 보고서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류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으면 공개하기를 꺼려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하위공간단위(읍면동)의 

자료공개를 꺼지는 경향도 있다.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 비밀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이시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고가의 자료를 사장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제약이 따르지만 이미 

만들어지 기존의 통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능동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초단위구, 집계구 등과 같은 세부공간 단위 자료가 공개․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관련 기술발달의 혜택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소단위 지역통계 절실히 요구된다.

지방정부도 통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안다는 지방정부

가 과연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통계자료의 확보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가진 

자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방정부가 직접 통계자료를 수집 운용할 예산, 인력 등의 측면에서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할 의사는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자료들을 지방정부 스스로 철저히 유지, 

갱신,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각종 계획 및 사업을 할 때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계획의 경우는 지방연구원, 사업의 경우는 용역회사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 이때 모든 정보의 

근원이 되는 자료를 생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관측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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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사비용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창출할 정도로 지불되지 않거나 배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조사자체가 부실해져 조사결과 및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물론 

자료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진다.  

둘째,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신없는 자료이다보니 외부에 공개하기를 꺼리고 

더욱이 자료의 축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동안 많은 사업을 실시하였고 또 각종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해당 자료는 공개되기는커녕 그 소재마저 불명확한 것이 대부분인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셋째, 사업과 계획과정에서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나타내는 자료를 획득하였더라도 운용

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특정부서가 보관하면서 공개하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자료가 

필요한 기관, 단체, 개인은 다시 조사를 해야하는 낭비요인이 발생한다. 이처럼 자료의 유무

를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공개가능할 뿐 아니라, 수정갱신이 용이한 체계적 

통합관리체제가 필요하다.

    

넷째,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에 따른 분석결과 및 계획내용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정보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지는 없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한다. 지방정부의 개혁 혹은 구조조정시 정책분석가 및 계획 담당자를 우선 조정대상으로 

삼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다섯째, 통계에 대한 관심과 협력체계의 구축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통계청)에 요구

할 통계는 요구하되 어느 정도의 의무도 수용하여 협조체제를 상시화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협조 없이는 센서스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

라는 2005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의 통계전담 인력이 감축되거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이 없는 통계청 담당자들은 지방의 협조를 받아낼 

여력이 없다. 이 경우도 결국 지역통계에 대해 지방정부와 통계청간의 인식차이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통계청을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확보하는 한편 지리정보시스템. 원격탐사(위성영상, 항공사진 등) 등 최근에 발달한 정보기

술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관리능력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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